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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코스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

㈜코스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2021. 4. 14.

―   다      음   ―
1. 상    호 : ㈜코스콤

2. 지정기간의 연장

◦ ㈜코스콤에 대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한다.

- 당초 지정기간 : 2019년 5월 2일 ~ 2021년 5월 1일

- 연장된 지정기간 : 2021년 5월 2일 ~ 2023년 5월 1일

3. 부가조건

ㅇ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부가조건 유지

- 주식과 대금의 결제이행 완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

거래서비스 개시 전에 금융위에 제출

4. 결정일 : 2021. 4. 14.


